
  

소송종류  민사소송 법 원 명  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  2016가단 ○○○○ 사건유형  손해배상(기)

원    고  ◇◇◇외 2 피    고  인천광역시대표자교육감 외 3

화해권고결정일  2016. 10. 17. 비    고

사건개요

- 원고 ◇◇◇, 피고 ○○○는 이 사건 당시 2013. 5. 31. ◆◆공고 1학년 

재학생으로, 당일 4교시 강당에서의 합창연습시간에 교실에서 게임을 함.

- 게임도중 피고 ○○○는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

이유로 원고 ◇◇◇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구타하여, 현재 원고는 음식을 씹

지 못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움.

- 이 사건 당일에는 합창연습 준비로 수업을 하지 않았으며, 교실 내에서 발생

한 사건으로 교사가 부재중이 아니었다면 이런 폭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

므로, 학교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

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제기.

주    문

1.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,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.

2.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추후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.

2.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중 2/3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구취지

- 피고들은 연대하여 ◇◇◇에게 금 20,000,000원, 원고◇◇◆, 원고◇◇○

에게 각 금 3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. 6. 1.부터 이 사건 

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

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판결이유 -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이유 없음.

손해배상(기) 청구소송


